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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해 자유무역구 제도의 혁신은 투자무역의 편의 촉진，감독관리의 효율성

강화 및 법제환경의 완비 등에 집중되어 었다.그 중 상사중재제도는 자유무

역구 법제환경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자유무역구중재규칙”은 상해 국

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가 상해자유무역구 내의 계약 및 기타 재산권익과 관

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나아가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중재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2014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은 모두 107H의 장 총 58개의 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국제상사중재의 우수한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이를

개선했다 예를 들연 임시조치를 개선했고， 긴급중재정제도를 증설했고，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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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중재원 영부에서 중재원을 선돼해야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중재원 개방

형영부제를 새로이 도입했다.또한 안건합병.기타 혐의자의 중재절차의 참여

와 안건 외의 자의 중재절차의 참여 등의 제도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중재정 구성 이전의 조정원 조정절차를 더욱 개선해서 중재와 조정이 상호

결합된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중재 중의 증거제도 등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

호적 중재제도를 도입했고.소액쟁의절차를 증설하여，중재비용을 줄였다.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의 제정과정 중.중국

국내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충분히 존중했으며. 중재정에 더욱 많은 절차관리

권과 결정권을 부여합과 동시에 당사자들이 충분한 절차선택권과 자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이러한 조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부합하는데.

따라서 개방의 정도와 효율성이 매우 높은 국제화된 중재규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은 자유무역구의 쟁의해결제도의 혁신 및

법률보장의 중요한 제도적인 성과로서，자유무역구와 상해의 법치화 및 국제

화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은 또

한 중국의 첫 번째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으로 중국중재제도의 발전과 관련하

여 선행실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우리는 중재 규칙 중 혁신적인 조치들이

일정기간의 실시과정을 거친 후，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9가지 혁신，선행실시，자유무역구， 중재규칙，법치보장，국제화

I .서론

2013년 9월 중국정부는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상해자유무역구”로

약함)의 설립을 비준했으며， 같은 해 9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같은 해 10월 22일.상해 자유무역구 중재원(정식명칭은 “중국상해 자유무역

시범구 중재원”이며，영문으로는 China (Shanghail Pilot Free Trade Zone
Court of Arbitration이다)이 정식으로 성립했다 j) 상해자유무역구중재원은 상

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상해자유무역구에 설립한 파출기구로서. 주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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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상해자유무역구 내의 당사자에게 중재자문，중재입안，개정심리 등 중재

와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전

신은 1988년 12월 27일에 성립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해분회로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직접 영도하는 중재기구이다 2013년 4월，상해

시 정부의 비준을 받아，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해분회는 상해국제경

제무역중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그와 동시에 상해국제무역센터라는

영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1 보도에 따르면，최근 5년간 상해국제경제무역중

재위원회는 모두 2541 건의 중재안건을 수리했는데， 이는 중국 전체 안건의

73% 를 차지하는 것으로，그 중 섭외안건의 비율은 27% 이다 안건의 쟁의유형

은 주요 상사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쟁의금액의 총액은 인민폐 206억원이다

상해자유무역구가 성립된 후.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자유무역구중

재원의 설립준비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상해시 사법국의 동의를 받아

중국사법부에 등록을 한 후，2013년 11월 22일 상해자유무역구중재원이 정식

으로 그 운영을 시작했다， 2013년 11월 26일 상해자유무역구중재원은 처음으

로 중재안건을 개정하여 심리했다 31 해당 안건은 가스공급계약분쟁과 관련된

상사중재안건으로 신청인은 중국에 등록한 유명외상투자기업이며. 피신청인

은 국내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중문과 영문의 두 개의 언어로 계약을 체결하

였기 때문에.중재업무도 영어로 진행했으며. 수석중재원 또한 외국국적의 중

재원이다 현재 상해자유무역구중재원에는 모두 625명의 중재원이 있는데，그

j) 胡欣欣 ”上海自얄 \!1illt立#혔院 ，試뚫 \!1iiUJ建設양動 立法 If' ↑F面짧考옳 ‘~ (2lt 止紀經염報
道)2013年10月24B7版。

2) 명칭변경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대외적으로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해분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화납분회 관련 사항에
판한 공고“를 공포했다 나아가 상해분해와 화남운회가 영칭을 연경한 것은 "'부당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상해분회 및 화남분회 간의 운쟁원인은 아
래의 문건들을 창조하기 바란다 용見뼈國땀앞업윗易#했委 g용公布的양千文件 (í{f~委及
其分융的 i1;律 Ji!!tl:￥O!찮史 jg 훨〉 ‘ 〈뿌國[찌띠암쯤濟융易f후했委g會致全 j:$;j여흉Ulá'J 公間 f응〉
(2012年5月1B) ‘ 〈中國國際*ε;륨i; 易 f~흉委딩참앓明〉 α012年5月1B) ‘ 〈中國國망짤;홈
~易 f~l&委貝참 lI!l千杓定由中덩엉國띠암양염원易f뿌홉委貝 ff 上海分슐、 약l國뼈 ~f~ 짧~易 f~홉委貝
장쫓南分융 f매웠的쫓件的管理公섣 f) ((2012 年8月1B) 쭉.載中빼뼈陽經‘찜였易 f여줬委貝참즙
때http://www ，디etac 이g，cn/ (2014年9月 IOB홉問) 。

3) 跳團짧 “自1<區f여했院首 ;jz開底"'，~ (新民ß*￥a) 2013年 11月26BA4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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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국국적 혹은 홍콩대만국적의 중재원은 전체 중재원의 약 1/3인 199명으
로.총 39개 국가와 지역에서 왔다-

상해자유무역구중재원이 성립된 이후.2014 년 1월 상해 국제경제무역중재위

원회는 자유무역구 중재안건에 적용되는 중재규칙의 제정에 착수했고， 수 차

례의 내부토론과 9번에 걸친 수정을 거쳐 초안을 완성했으며. 이를 외부에 공

개하여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상해 자유무역구

시험구 중재규칙”이 정식으로 외부에 공포되게 되었다. (상해국제경제무역중

재위원회 처1]271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이 통과되었다.)

이 중재규칙은 총 107H의 장 8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이으며，중국이 최초

로 제정한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으로. 2014 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

다 4)

중국의 민사소송법(처1)237조，제274조 등 J. 중재법(제58조，제6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중재안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책무를 지고 있으며，상급

법원의 지정관할을 통해서.상해시 제2 중급인민법원이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

위원회의 중재안건에 대한 사법심사관할권을 가친다 상해자유무역구의 법제

건설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분쟁해결에서 중재제도의 중요작용을 충

분히 발휘하고，법에 따라 중재사법심사와 중재재결의 집행하기 위하여，상해

시 제2 중급인민법원은 ‘’상해자유무역구 시험구 중재규칙을 적용하는 중재

안건의 사법심사와 집행에 관한 약간 의견"(이하"약간의견")(關予道用 〈中

國 (上海)自由質易試驗區件했規則 )1<)1我案件司法審충和執行的若千意見〉을

2014 년 5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51
“자유무역구 중재규칙”과 “약간 의견”의 공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특히 중국 중재제도의 개혁과 개선의 추진.중재기체의 충분한 적용을 통한

상사분쟁의 해결.나아가 상해를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상사중재센터로 자

리잡게 하는데 유리하다

4) (中뼈 〔上海)E!由얄易試옳 J!;;f練規則〉 的正式文 :4'. $見上海 li!I將잊흙 i<易 f뿌했委貝융 (SHIAC)
官뼈 http://www.shiac.org/G 띠de.aspx?tid=12&nid =613 (z0l4年9月108 해問) 。

5) 有뼈上海市第二 .pf&A 民法院 〈때予똘用 〈中때 II海) 염由융易試뚫區{매했規 RrJ) f여했案件司法
훔3!i:￥n￥A行的즙千릎見〉 的全文以及該효見的%￥， l •• {上海法治f!l} 2014年7月218B07 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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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유무역구중재규칙”으|제도혁신에 대한 분석

1. 중재임시조치제도의 개선

임시보전조치는 중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당사자가 가진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 혹은 재산을 이전하거나 인멸하여，중재재결을 합리적으로 내

리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재결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보전조치이다- 임시조치의 주된 성질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이러한 조치들은 쟁의해결 전.즉 중재재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지

는 것으로，중재절차의 개시 전 혹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이러한 조치는 오직 임시적인 성질을 가질 뿐이다，셋째.이러한 조치는

통상적으로 ..긴급성”을 요구하는데，즉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 6)

.‘자유무역구중재규칙”제3장의 총 7개 조항이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그 내용을 보면，비교적 전연적이고 상세하며.또한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한다.

첫째.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는 법원과 중재판정부이다 국제상사중

재의 발전추세를 고려할 때 ..국제 연합 국제 무역법 위원회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과 “국제 연합 국제 무역법 위원회 국제 상사 중재규칙 ..나아가 대부

분의 국제상사중재기구의 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가 임시조치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민소볍”은오직 인민법원

만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와 같은 규정은 중재제

도의 국제화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은 임시조치의 결정

기구로 중재판정부와 긴급중재판정부를 포함시킴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그 전체가 임시조치집행지의 소재국 혹은 해당 지역

의 관련 법률이 중재판정부가 임시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 경우

6) 數&‘王英民 〈國압商횡f뿌했臨 8흉flHðiiIi 律問題 !>B'E> ， (1.효핑짧志)2008年第 2期 張彩飛

〈設國없商훌 f얘혔臨 lI!j保全 f엽뼈的執行)， (法헤딩社융)2009 ，!，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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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된다，

둘째，임시조치의 범위.“자유무역구 중재규칙” 제 18조는 중재 중 재산보전，

증거보전. 행위보전과 법률규정의 기타 조치 등 임시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

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중국 ”민소병”상의행위보전

조치를 반영한 것이며.국제적인 관례에도 부합되는데，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안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하다 시간적인 범위로 봤을 때.중재

전 입시조치，중재판정부의 성립 후의 임시조치，중재안건 수리 후 중재판정부

의 성립 전의 임시조치(긴급중재판정부제도) 등 전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중재기구의 작용을 명확히 했다.임시조치의 절차에 있어서，중재기구

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전하는 역할 만 할 뿐.직접적으로 재결할 수 없다

중국에서 결정권을 가진 주체는 인민법원으로 다른 국가의 중재제도가 통상

적으로 중재판정부， 긴급중재판정부와 법원이 동시에 결정권을 가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넷째.입시조치는 반드시 집행지의 법률에 부합해야 하는데.이는 법률충돌

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집행지의 법률과 중재규칙이 서로 충돌할

경우 집행지 법률이 우선한다 따라서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은 중국 ’‘민소

법”의 관련규정에 위배될 수 없다.부연하연， 만약 입시조치의 집행지가 중국

일 경우 중국의 “민소법”은중재판정부의 임시조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으

므로.“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이 규정한 중재판정부의 임시조치결정에 관한 규

정은 적용될 수 없다

다섯째.“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은 또한 임시조치결정의 정정에 대해서도 규

정하고 있는데，이는 임시조치신청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 및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 긴급중재정제도의 설립

긴급중재제도는 또한 긴급중재정제도라고도 불린다.즉 긴급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에게 긴급임시구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긴급중재판정부의 성립을 위

해서는 당사자의 서면신청이 필요하며，그 시기는 중재신청을 신청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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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또는 중재신청 이후 중재판정부가 성립되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제도의

확립은 당사자에게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쟁의의 심리와 쌍방 당사자의 기타 절차적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국제중재실무의 관례로서，세계 각 국의 주요 중재기구의 중재규칙은

통상적으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재산과 증거보전을 목적

으로 한 입시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신청인을 위한 임시적인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중재판정부의 구성과정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중

재절차에서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중재기구는 중재규칙에 긴급중재원제도 또는 긴급중재판정부. 응급중재

원제도를 추가하고 있는데.이는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구성 이전에 임시적

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중재제도는 최근 들어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서.

중재임시조치의 중요 구성부분이다 71 “자유무역구 중재규칙” 제21조는 긴급

중재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데，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당사자는 서연으로 긴급중재판정부의 성립을 요구할 수 있는데.신청

시 반드시 그 이유를 부기해야 한다，

둘째，긴급중재판정부의 성립을 결정하는 기구는 중재위원회이며， 중재위원

회 주임이 1인의 중재원을 지정하여 긴급중재판정부를 성립하게 한다

셋째.긴급중재판정부의 중재원을 맡게 되는 중재원은 공표의무와 회피제도

를 준수해야 한다.

넷째，긴급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일반중재판정부의 권한과 동일하며，중재판

정부가 성립된 후 해산할 경우，중재판정부에 관련 자료 전부를 이송해야 한

다 또한 긴급중재원은 해당 중재안건의 중재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

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섯째.긴급중재절차는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跳짧흉 .‘~1l區f$ 흉UJi規‘tJi’在빼Æ? ’‘.載 〈新民B~報)2014年4!J8 B A3 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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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원 개방식 명부제의 확립

중재원 영부제란 중재원 후보자의 성명과 특기，경험 등 약력을 정리하여

역은 책으로，당사자와 중재기구 또는 지정기구에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

재원을 선정해서 확정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이다. 영부를 제공하여 당사

자에게 직접 선정하게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장점이 었다 첫째，영부제는 당

사자가 중재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창고가 된다.당사자는 법률 혹은 기타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중재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려

움을 느낀다.영부제는 당사자에게 ‘’전문가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선택을 위해 충분하고도 펼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바로 이 점이

영부제를 채택한 동기이다 둘째，중재원의 자질에 대한 감독이다. 각국의 법

률은 중재원의 자격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자격이

없거나 혹은 충분한 전문지식을 구비하지 못한 중재원을 선임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중재기구는 중재원 명부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다 81 하지만 명부체의 구속적 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당사자의 의사

자치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었다，왜냐하면， 첫째，중재원 명부는 각 종 중재

안건에 필요한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을 전부 포섭할 수 없다.특히 국제상사

중재에 있어서，당사자의 다양한 국가의 중재원들에 대한 수요를 중재기구의

중재영부만을 통해서는 충족하기가 힘들다 셋째.일부 당사자들은 중재원 영

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왜냐하연 충분한 자질을 갖춘 중재원

을 선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중

재원 명부 중에서 중재원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당사자의 다원화된

의사에 위배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자유무역구 중재규칙” 제27조는 중재원 영부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데，점진적으로 개방식 중재원 명부제도를 확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당사자는 중재원 영부에서 중재원을 선임할 수 있다

8) 생芳 〈끓f따혔앓組成的有뼈問훌 g}. {j<t>t<liVfJE} 2005 年第 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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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당사자는 중재원 명부를 통하지 않고도 중재원 또는 수석(독립)중재

원을 선임할 수 있다.수석중재원이 아닌 중재원의 선택에 있어서，당사자는

사전에 영부 외에서 중재원을 선택할 것을 약정할 수 였다 특별한 약정이 없

는 상황에서는 중재원 선임절차에서 직접 선택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추천한

명부 외의 인사를 중재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와 같은 선

택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사전에 특별한 약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중재규칙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을 통하여，“개방식 명부제”

방식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즉 중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

래에서，세계 주요 중재기구의 실제 운영방식과 결합을 실현하고 있다.동시에

당사자가 중재원 명부 외의 인사를 중재원으로 선입할 것을 추천할 경우，중

재위원회 주임의 확인과 동의 후 임명할 수 있다.이 보충규정은 중재원 자질

의 필요한 검증절차로서，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중재원

의 선택이 법률의 기본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만약 중재위원회

주임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당사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영

부 중에서 선임하거나 혹은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중재원을 지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중재원 명부에서 선임하지 않거나 혹은

위탁하지 않을 경우，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수석중재원 또는 독립중재

원의 선택에 있어서，쌍방당사자는 사전에 약정을 통해 중재원 명부 외의 중재

원 1언을 수석중재원 혹은 독립중재원으로 추천할 것을 정할 수 있고‘중재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으로 추천하는 인사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선돼은 중재위원회 주임의 법에 따른 확인과정을 거친 후 엄명될

수 있다.동시에 만약 중재위원회 주임이 해당 선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당

사자는 해당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중재원 명부에서 공동으로

선정을 하거나 혹은 추천명단의 방식으로 중재원을 선임할 수 있다.만약 당사

자가 수석중재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4. 중재합병제도의 구체화

중재합병이란 2개 혹은 2개 이상의 안건에 대한 중재절차를 합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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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즉 2개 혹은 2개 이상의 상호 관련된 중재절차가 존재할 경우，모든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일정한 절차를 통하여，모든 당사자를 동

시에 소집하여， 하나의 중재절차를 통해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9)

중재합병제도는 통상적으로 다수당사자 중재제도와 결합되어 있다 1이

중재합병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자발적 합병으로，즉 다수 중재

절차의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합병해서 심리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를 희망하

는 경우이다.다른 하나는 비자발적 합병으로，다수의 중재절차의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합병을 희망하지는 않지만，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다수의 중재절

차를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자발적 중재합병은 당사자의 중재절차에 대한 의

사자치를 구현하며. 그 실질은 다수의 중재절차의 당사자들이 새로운 중재협

의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 중재입법 혹은 중재기구중재규칙 퉁 명문

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이를 제한한다 비자발적 중재합병이란‘ 당사자의 의사

자치에 위배되기 때문에，실무에 있어서 그 사례가 비교적 적다

..자유무역구 중재규칙” 제36조 .안건합병’은바로 중재합병제도의 구체화이

다 비록 국내의 일부 중재기구가 정한 중재규칙이 중재합병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지만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의규정은 더욱 구체적이다. “자유무역구 중

재규칙”에 따른 중재안건에 대한 합병에 대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주

의해야 한다.

첫째，중재대상이 동일하거나 혹은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이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조건이다. 즉 오직 쟁의대상이 동일하거나 혹은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만.중재합영의 사실 및 법률기초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각 당사자의 동의이다.이 조건은 사실상 비자발적 중재합병을 배제한

것으로，비자발전 중재재결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당사

자의 동의형식으로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신청을 하고，다른 일방 당

사자가 이에 통의를 하는 것이다.

9) 王智형 (i윷析合#j~했).(法힘j텅社용) 2010年第 12M。
10) 삼煥芳‘ 陳椰 〈設용方엌뽕 A合fft~흉的合효딩技術). (西北大양뺑報(함뿔社 lfμ* 版))

2013年第 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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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중재판정부가 합병여부를 결정한다 중재합병의 권한은 중재판정부가

가지며.중재기구 혹은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

재권의 향유자로서，중재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넷째，합병된 중재안건은 가장 먼저 중재절차를 진행한 중재안건에 합병된

다 만약 당사자의 일치된 청구로 중재재결을 받을 경우.중재판정부는 여전히

각각의 중재안건에 대해야 별도의 재결을 내려야 한다 이는 중재협의에 대응

하는 중재정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중재합병의 핵심적 요소는 중재대상과 당사자의 의사자치이다

5.중재 제3자 제도의 도입

중재 제3자란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지만，중재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져

서，일정한 조건을 통하여 중재절차에 편입된 자를 가려킨다 중재 처113;<}는 절

차법상의 개염으로 제3자가 중재협의의 당사자인가에 따라，중재협의의 제3자

와 안건 외 제3자로 구분할 수 있다.

소송에서 이와 관련된 개염으로는 소송 쩌113;<}가 있다，중국 “민소법”을예

로 들면，소송 처113;<}에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와 독립청구권을 가지지 않

은 제3자가 있다，소송 제3자는 이미 비교적 성숙된 절차법상의 제도이다 하

지만 중재 제3자는 그 범위.중재절차의 편입여부와 중재절차로의 편입 방식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계와 실무에서는 아직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III

‘�자유무역구중재규칙”은 중재 처113;<} 제도를 중재규칙에 도입했으며. 소송

중 제3자와 제도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제3자..라는 표현을 사용

하지 않고.중재협의의 타방당사자의 중재절차의 참여(제37조)와 안건 외의

제3자의 중재절차의 참여(제38조)라는 2가지 상황을 채택하여 서로 다른 조건

을 정하고 있는데，이 부분은 혁신적인 내용이다 �‘자유무역구중재규칙”에서

이 제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아래의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1) 兪용창 〈我國設立 f뿌했第三 A없l度的立法探討). (뼈州뺑院뽀됐) 2014年第 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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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추가된 제3자가 중재협의의 당사자이고 또한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인

경우 이 경우 중재절차의 일방당사자가 서면신청을 하고，중재기구의 비서처

가 제3자의 추가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추가 후 중재신청자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의 당사자일 경우，중재원의 선택방식은 변화될 것이다，

둘째，추가된 제3자가 중재협의의 당사자이고 또한 중재판정부가 성립된 후

인 경우 이 경우 제3자의 조건은 해당 제3자가 중재원의 선임권을 포기하고

또한 이미 진행된 중재절차를 인정하는 것이다.그리고 최종적으로 제3자가
중재절차에 참석할 수 있는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셋째.안건 이외의 자 즉 중재협의의 당사자가 아닌 자의 중재절차 참여에

관한 문제이다. 중재절차 참여률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중재절차의 당사자

또는 안건 이외의 자이다 신청의 형식은 반드시 서연형식으로 한다.하지만

신청인이 누구일지라도. 안건 이외의 자가 중재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

재절차의 당사자가 안건 이외의 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안건 이외

의 자의 중재절차 참여를 결정하는 주체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중재판

정부의 성립 이전에 중재기구 비서처가 결정하는 것이고.나머지는 중재판정

부 성립 이후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따라서 중재 제3자의 중재절차

의 참여 조건은 그가 중재협의의 당사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안건 이외의

자의 중재절차 참여의 전제조건은 중재절차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의 통의를

얻는 것이다，이론적으로 볼 때.안건 이외의 자와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독립

적으로 달성한 중재협의로 볼 수 있다.하지만 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중

재판정부 또는 버서처는 해당 제3자의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다.

6. 중재증거제도의 강화

중재에서의 증거는 문서증거，증인증거. 전문가 증거 등이 포함된다.중재에

서 당사자는 적용되는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었다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

우，중재판정부는 적벌절차를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관련 증거사항에 대

한 결정권을 가진다 중재절차의 증거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자유로운데，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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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사자치원칙과 이와 결부된 중재판정부가 가진 자유재량권은 중재규칙

의 적용을 주도한다

�‘자유무역구중재규칙”에서 “증거”와관련된 조항은 각 제35조 제4항，제43
조 법정심문기록， 제44조 거증，제45조 중재정 자체조사.제46조 전문가 보고

및 감정의견과 제46조 질정이다，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중재정이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데 이는 중재자치

원칙의 구현이다

둘째.제35조 제4항은 중재정의 증거자료에 대한 교환과 대조 등에 대한 규

정이다 중국 “중재법”은증거는 반드시 개정 후 제시하고. 당사자는 질증할

수 있으며 전술한 추가규정은 증거를 이전한 안건에 대하여‘법정심문 전에

증거에 대하여 대조확인 할 수 있도록 했는데，이를 통해 법정심문의 증거제

시와 질증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셋째.중재당사자는 증거규칙을 약정할 수 있다.이는 중국의 중재규칙이 규

정하지는 않았지만，국제중재규칙에서 통용되고 있다

넷째，처1147조 제 l 항은 질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즉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는 반드시 비서처를 통

해 타방당사자와 중재정에 전달해야 한다 이 규정은 중재위원회가 질증과정

에 있어서 단지 전달하는 작용만 할 뿐，재결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전문가 증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1) 당사자는 신청을

통해 전문가를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중재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를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2) 전문가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 중국의 기구 혹은 자연인 또는 외국의 기구와 자연인 모두 자격이

었다 (3) 전문가 증인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할 수 있지만，공통으로 선

정할 수 없는 경우 중재정이 지정한다. (4) 당사자는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하고 관련자료 문건과 재산과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5) 전문
가 증언의 법정질증절차. 이러한 전문가 증거의 규정은 2010년 국제변호사협

회(IBA)가 제정한 “국제중재증거수집규칙”과 부합하며. 외국의 상사중재기구

의 통상적인 관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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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재와 조정의 상호결합

중재와 조정은 본래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다.중재와 조정

의 상호결합이란 즉 동일한 분쟁에 있어서，중재와 조정이라는 2개의 분쟁해

결방식을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중재와 조정이

상호 결합된 방식으로는 ”선조정후 중재..“조정과중재의 통시 진행..‘�중재

중 조정....중재 후 조정”등이 있다 현재 중국의 중재기구가 일반적으로 채

택하고 있는 방법은 “중재중 조정..인데.즉 쌍방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먼저 중재절차를 개시하고 해당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재

원이 안건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경우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혹은 조정이 성공한 후 중재절차를 재차 진행한다.

법률관념과 가치지향점의 차이로 인하여.중재원이 통일한 안건에서 조정원

을 동시에 맡을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국제중재계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열

띤 (찬반)토론이이어져 왔다 지지자는 안건의 효과적인 해결이라는 관점에

서 봤을 때，중재원이 통일한 안건에서 조정원을 병행함으로서 조정과 중재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반대자는 조정이 불성립

할 경우 조정원은 다시 중재원을 맡을 수 없어야 하는데.그렇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121

“자유무역구중재규칙”제6장은 중재와 조정의 상호결합과 관련된 부분으로

총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원 조정，중재정 조정.중재기구 이외

의 조정，조정내용의 인용불가가 그 것이다.그 중 특히 의미가 있는 규정은

바로 제50조의 조정원 조정 즉 중재정 구성이전 단계에서의 조정이다 상해

국제중재센터의 국제상사분쟁의 처리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당사자가 중재

정이 안건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조정을 희망하거나 혹은 청구하는 경우가 많

았다.따라서 ”자유무역구중재규칙”은중재 전 조정의 조건과 요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자유무역구중재규칙”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중재 전 조정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2) 굶많恩 <rn엉망商짧#했fo 혜解相옮合 In힘j建立的理論 1ff31:) ， <혜;훨연4院 'f' 報)2014年第 l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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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형식요구 쌍방당사자가 서면으로 조정에 동의해야 한다.조정절차 진

행의 전제는 바로 쌍방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는 것이다.

둘째，시간요구: 중재안건의 수리 후.중재정의 구성 전에 가능하다.이론적

으로 당사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하지만 제50조는 “중재

정 구성 전" 즉 중재기구가 안건을 수리한 후 중재정이 성립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하고 있다.따라서 중재정 구성의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연.해

당 조정절차는 종료된다.

셋째.조정원의 구성 중재기구의 주임은 중재원 명부 중에서 선임한다 그
외에도 개별안건에 있어서 상해 국제중재센터주입은 안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중재원 영부”상의 중재원의 의견을 구한 후 의견을 구한 중재원을

안건의 중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넷째，조정과 중재의 관계 중재절차 전의 조정은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중재 전의 조정절차는 중재정 구성 전의 중재절차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데.여기에는 중재신청과 중재이의청구의 제출，입시조치의 신

청，중재원과 중재정의 선택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당사자의 서연통의가

없는 경우 통일한 안건에서 조정을 담당한 인사는 재차 중재원을 맡을 수 없

는데，이는 바로 적법절차원칙 때문이다

다섯째，조정의 결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만약 조정을 통해 화해협의

를 달성한 경우.당사자의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하나는 중재신청을 철회

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중재정으로 하여금 화해협의에 따라 중재재결을 하

게 하는 경우이다 나아가 조정절차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조정의 종료를 요

구할 수 있다

8. 우호적 중재제도의 도입

우호적 중재란 중재정이 쌍방당사자의 수권을 받아，공평선의원칙과 공평거

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쟁의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재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호적 중재의 개념은 13세기
프랑스의 .’우호적공판자’‘제도에서기원한 것으로 본다.5세기를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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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중재는 전통적인 의미상의 중재제도와는 구별되는 중재의 중요한 형

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호적 중재는 일반적 중재와 달리 그 핵심적 특징은 바로 당사자의 의사이

며.중재정은 법률규정에 엄격하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선의 원

칙 등에 근거하여 재결을 하고.이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13)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제56조는 처음으로 중재규칙에 우호적 중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국제중재입법과 실무의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자유무

역구 중재규칙”은 우호적 중재의 적용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우호적 중재는 당사자의 의견합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르연，당사자는 중재협의 체결시 우호적 중재제도의 적

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절차개시 후 이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당사자간의 우호적 중재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서변형식으로 해

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중재정이 우호적 중재를 개시할 시‘반드시 공평선량의 원칙에 근거하

여 재결을 내려야 하는데.이것이 중재정의 재결과정에 적용되는 유일한 기준

이자 요구이다 공평선량원칙은 중재원들이 사회공평정의의 시각에서 모든 사

랍이 공인하는 가치관과 선악관념을 기준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재결결과를

형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중재정의 공평선량원칙의 적용은 법률의 강제규정과 공공질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우호적 중재는 그 자체로서 비교적 큰 융통성

과 불확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며.이로 인해 중재규칙에서 일정한 제한을 통

해 우호적 중재가 당사자의 강제규정에 위배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

는다 여기서 강제규정이란 당사자의 사전 협의선택과 수정에 근거하여 해당

안건에 적용되는 법률규칙을 변통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하며.이러

한 규칙의 식별 및 확정은 해당 법률규칙을 제정한 목적.법률규칙위반의 결

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한다-동시에 공공질서는 국가의 정치제도.

13) 田士J:': (國않뼈를홉友때觸힘 1度 i>I~) ， (法힘j딩ïd:융)2007年第8期 9

- 430 -



〈중국 (상해)자유무역시엄구 중재규칙〉에 대한 분석

경제제도， 법률제도와 주된 도덕관습 중의 근본이익을 통해 구현된다. 이러한

제한과 관련하여 법원은 우호적 중재에 대해 감독하고.이를 통하여 중재정의

권한남용을 방지한다

9. 소액쟁의절차의 장설

소액쟁의이란 금액의 액수가 비교적 소규모인 분쟁을 말한다.소액쟁의절차

란 바로 이와 같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안건의 해결을 위하여 적용되는 특별

한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특별절차를 통하여 소액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

국에서 20세기 초 처음으로 창설되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관념은 중재제도에

도 도입이 되었다 소액쟁의절차가 지향하는 가치는 매우 분명한데，즉 저비용

고효율이 그것이다.개괄하면 소액쟁의절차의 특정은 절차의 진행과정이 간소

하고 효율적이고， 일반중재절차에 비하여 단기의 기간 동안 소액의 비용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이다.

“자유무역구 중재규칙” 제9장은 소액쟁의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해당

절차는 분쟁금액이 인민폐 10만원을 넙치 않은 국내분쟁안건에 적용된다

첫째，소액쟁의절차는 절차의 기간을 매우 단축했다.일반중재절차와 간이중

재절차에서 당사자가 답변 혹은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은 중재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45일 혹은 30일 이내이다 하지만 소액쟁의절차는 그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으며 동시에 중재재결을 내려야 하는 기간도 일반 중재절차는 6개월
또는 3개월이지만， 소액쟁의절차는 45일이다.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이 독립중재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심리하게 하는 방법은 중재절차의 신

속한 진행에도 유리하다

둘째.소액쟁의절차의 섬리방식이 비교적 자유롭다 ..자유무역구 중재규칙’�

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정은 적당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안건을 심리

하며.중재일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당사자가 제시한 서면자료와 증거에 대한

서면심리를 결정할 수 있는데，이는 일반 안건의 중재절차에서 중재정이 반드

시 공개적으로 안건을 심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소액쟁의절차의 소요비용이 적기 때문에 당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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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액쟁의안건이 현재 예정하고 있는 접수비와 처리비는 각 인민폐 100원
과 1250원이다

111. 결론

상해 자유무역지역의 제도혁신은 투자와 무역편리의 추진，감독관리의 효율

성，법제도환경의 규범 3 가지 즉연에 집중하였다 상사중재제도는 자유무역지

역 법제 환경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상해국제중재센터는 ..자유무역지역중재규칙”의 제정과정에서 국내외 당사

자의 사적 자치원칙을 충분히 존중하고.중재정에게 더 많은 절차적 관리권한

과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당사자도 절차적 선택권과 자주권을 부여 주

며，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부합한다.

이 규칙은 국내외에서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국제화 중재규칙 중의 하나이

다 이는 국내외 당사자에게 더 공정하고 전문적，효율적，연리적 중재 법률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자유무역지역중재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이 분쟁해결제도

를 혁신하고 법률보장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이고. 자유무역지역의 법치화.국

제화 환경을 구조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자유무역지역중재규칙”은 중국에서

첫 번째 자유무역지역의 중재규칙이며. 중국 중재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대해

서 선행 경험을 가져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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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꾀rbitration Rules of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FU. XUE-FENG
East China University of PoJiticalScience and Law

The institutional innovation in Shanghai’s pilot free trade zone is about
facilitating the improvement in the processes of investment and trading，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supervision and standardizing the regulatory
environment. Among which，the construetion of a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s of great importanc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environment
Based on China's arbitration law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the
Shanghai 1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makes
“Arbitration Rules of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in order to
justly，professionally and efficiently address the disputes from contraets and
other property rights in free trade zone，These Rules came into effeet in
May 1st 2014. Rule 85 Seetion 10 was developed after drawing lessons from
variou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For example，it improved on temporary
measures and sets up the Emergency Tribunal System，lifts the restrietions
on the selection of the arbitrator: specifies and lifts limitations on arbitrational
procedure and allows other interests related parties to participate half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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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mplements arbitration procedures with ∞nciliated proc어ures in the
pre-arbitration procedure period: strengthen the proof system in the proc않S

of arbitration: introducing an amicable arbitration system and adds a small
claims procedure to reduce related charges.

The “Arbitration R띠es of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plays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the fræ
trade zone: hence securing an institutionalized legal environment for the
increasingly law-ru1ing and internationalized commercial trading zone in
Shanghai. These Rules are the first arbitration ru1es used in free trading
zone and they wou1d have a si밍lificant influen∞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China’s arbitr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after a ∞rtain time of
imp!antation of these ru1e，they will provide usable and pro며gable experience
to nation-wide areas.

Key words 9 Innovations，advance of arbitration rules，arbitration rules，
in free trade zone，guaranty of law-ru1ing system，
interna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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